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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■  동 재탐지 비 

        1. 동 재 탐지 비  경계 역  다  각  에 여 여야 다.

           1) 나  경계 역  2개 상  건 에 미 지 아니 도  다.

           2) 나  경계 역  2개 상  에 미 지 아니 도  다.

              다만, 500 M2  안에 는 2개   나  경계 역    다.

           3) 나  경계 역   600 M2  고, 변  는 50 M  다만,당  

              상  주  에  그내  체가 보 는 것에 어 는 1,000M2  

                다.

        2. 계단 (직통 계단  것에 어 는 어  는 상  계단  상 간  평거리가 5M 

           간에  지 아니  것에 다. 는 2 에  같다) 경사 ,엘리

          상실, 린 트, 닥트 타  사  에 여는 별도  경계 역  , 

          나  경계 역   45 M  (계단  경사 에 다)  고 지  계단  

          경사  (지  가 1  경우는 다)는 별도  나  경계 역  여야 다. 

           경우 나  건 에 평거리 50M  안에 2 상  계단, 경사등  는 경우에는 

          를 나  경계 역    다.

        3. 에 여 상시 개   는 차고, 주차  창고등에 어 는 에 는

          각   5M미만  안에 는  경계 역  에 산 지 아니 다.

        4. 링클러 비 또는 비  재감지  재감지 를  경우

           경계 역  당  비  사 역과 동 게   다.

        5. 신 는 다  각  에 여 여야 다.

         1) 실 등 상시 사람  근 고 는 에  것. 다만, 사람  상시 근 는  

            가 없는 경우에는 계  게 근   고 리가 용  에 것.

  

         2) 신 가  에는 경계 역 람 를 비  것. 

         3) 신  는 그 량  색  다른   등과  별   

            는 것   것.

            

         4) 신 는 감지 , 계  또는 신 가 동 는 경계 역  시   는 것  다.

         4) 재, 가 ,  등에  재   경우에는 당  에 신  동과 

            연동 여 감지 , 계  또는 신 가 동 는 경계 역  시   는 것  다.

         5) 나  시등에는 나  경계 역  시 도  다.

         6) 신   는 닥   가 0.8M 상 1.5M  에 다.

         7) 나  상 에 2 상  신 를 는 경우에는 신 가   상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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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동시 통 가 가능  비를 다.

        ■   신 

        1.  다  사 에 여야 다.

            가. 당  상  경계 역  각각 시   는  상  신 를  것.

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나. 4  상  상 에는 신  통 가 가능  신 를

                것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다. 당  상 에 가 누 탐지 비가  경우에는 가 누 탐지 비

                가 누 신 를 신 여 가 누 경브를   는 신 를 것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라. 상  또는 그  지 . 창 등  가 니 아니 거나

                실내  40㎡미만  , 감지  착 과 실내 닥과  거리가 2.3m  

                 시  생  열.연  또는 지등  여 감지 가 재신 를

                신  우 가 는 에는 능 등  는 것  다.

            마. 다  목에  신 를 신  경우 를 동  지시 는 고  시 가 

                어야 다.

              1) 식 감지  원  끊어  경우 를 동  신 에 신   어야 

                 다.

              2) 신   공  는 식  계 는 계  그 에 직

                  공 는 에는 퓨우  또는 차단  등  생  경우 동  

                 신 에 퓨우  용단 나 차단  차단등  신 를 보낼  어야 다.

              3) 신 , 가  누  경보  탐지 , 신  또는 다른 계   공 지

                 아니 는 계 는 원 후  양    에 직   공 지

                 에는 퓨우  또는 차단 를 고 또  주 원  지, 퓨우  용단, 차단  

                 차단등  생  경우 동  신 에 주 원  지, 퓨우  용단, 

                 차단  차단등  를 여야 다.

        2.      :   별첨 참

        3.        식  :   도  참

        4. 주    

            가.   심   1M 어진 에  90 폰 상 도  다.

            나.  격 압  80 % 압에 도  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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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다.  감지  동과 연동 여 동    것.

       5.      원

            가.  원  가 상  공 는 지 또는 류 압  내 간  고 

                 원 지   용   것.

            나.  개폐 에는 “ 동 재탐지 비용” 라고 시  지를  것.

            다.  원  그 비에  감지상태를 60 간 지  후 게 10 상 경보   

                 는 지 비를 여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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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■   신  

        1.  다  사 에 여야 다.

            가.  누름 를 누르  재 신 를 보낼  는 를 여야 다.

            나.  신    색  색 어야 다.

            다.  누름  에는 다 에  보  어야 다.

              1)  거나 눌러  들어가므  누름 를 용 게   는 것

                  어야 다.

              2)  P  신 에 어 는 질 리 어야 다.

              3)   끝  눌러 뜨리거나  들어가는 도  질 리  것  앙에 지름

                  20MM 고르게 는 8kg   가  경우 거나 빠 야 

                  또  2kg   가  경우 거나 빠지거나 어짐에 여 누름 

                  에 지 아니 여야 다.

        2.   : 별첨 참

        3.   식 :  P   1

        4.  지   

          가. 격 압  80%  압에   여야 , 격 압  80%에  120%사

              압  변동에  그 능  상  생겨 는 아니 다.

          나. 비 류는 격 압에  50mA 어야 다.

          다. 격 압에 어  압  실내에  에 착  경  심   1M

              어진 에  90db 상 어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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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■  감 지 

        1.  다  사 에 여야 다.

          가. 감지 는 실내  공  1.5m 상 어진 에  것.

          나. 사람에게 를  우 가 없어야 다.

          다. 재에 는  새어 들어가는 에 여 능에 상  생 지 아니

              여야 다.

          라. 간격  그  는 후 변동 지 아니 도  를 강 여야 다

          마. 감열  다 아 후 등에 사용 는   또는  등  그 능    

              미  우 가 는 , 식, 변 등  생 지 아니 여야 다.

          . 차동식 포  감지  공 식 또는 에 사  것  다 에 여야 다.

            1)  리 크    고를 용 게 시험   어야 다.

            2)  공  누 , 폐쇄를 용 게 시험   고 또  시험 후 시험 를 그  

                에 복귀 는  지 아니 는 당   강 어야 다.

            3)  공  나   ( 매가 없는 것)가 20M 상  것  안지름   

                께가 고 , 갈라짐, 변    식등  없어야 다.

            4)  공  께는 0.3MM 상,  지름  1.9MM 상 어야 다.

          사. 차동식 포  감지  열  식 것 또는 열  도체식  것  다 에 여야

              다.

            1)  검  동 압  용 게 시험   어야 다.

            2)  열   단    도체   용 게 시험   고 또  시험후 시험

                를 에 복 는  지 아니 도  당   강 어야 다.

          아. 감지 는 그  착   포트 , 식 또는 식 감지 는

              45, 차동식 포  감지 는 5를 경사 시켰  경우 능에 상  생 지 아니 여야 

              다.

          . 식 감지 에는 동 시 를 여야 다. 다만, 식 감지 가 동

              경우에 당  감지 가 동 다는 내용  시 는 신 에 는 것  그러 지 

              아니 다.

          



6

          차. 식 감지 는 다 에 여야 다.

             1)  원  등  용 게   는 것 어야 다.

             2)  원  끊어  경우 를 동  신 에 신   어야 다.

             3)  원   변 가 고 시간 사용에 충  견   는 것 어야 다.

             4)  원 는 감도  열 나  상  고 시간 사용에 충  견   는 

                 것 어야 다.

             5)  원  게   는 것 어야 다.

             6)  검지  청 를 게   는 것 어야 다.

             7)  동 시 를  여야 다. 다만, 식 감지 가 동  경우에 당  

                 감지 가 동 다는 내용  시 는 신 에  는 것  그러 지 

                 아니 다.

           . 사  질  사용 는 감지 는 그 사  질   원  여 에  

               직     없도  여야  재시 용 게 지 아니 는 것 어야

               다.

           타. 식  식 감지 는  도 또는 타  에 여 동  거나

               능에 상  생 지 아니 는 어야 다.

           . 단독 경보  감지 는 내  주 원  건 지  능  열  경우 

               원  변  등  그 시를 는 가 어야 다.

           . 식 감지 는 감지  감지 역  각 과  평 거리가 1 에 어 는 3M

               (주  가 내     상  또는 그 각 에 어 는 4.5M)  

               2 에 어 는 1M (주  그 에 어 는 3M) 가 도  여야 다.

        2.  동 재 탐지 비   는 다  각  에 여 다.

           1) 주  는 신  내  또는 그 직근에 다.

           2) 5  (지  ) 상  연  3,000 M2를 과 는  상  또는, 

              그 에 어 는 2  상  에   에는   그 지상 에 여 

              1 에   는 그 직상   지 에 여 지 에   에는 

              그 직상   타  지 에 여 경보를   도  다.

           3) 지  는  상  마다 , 당  상  각 

              나   지 평거리가 25M 가 도  고,당  각 에 

              게 경보를  도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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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3.    :  별첨 참

        4.   

            가.  천  또는  내에 는 

            나.  실내 공   1.5M 상 어진 곳.

            다.  감지  단과 그 착  거리는 0.3M (연  감지  0.6M) 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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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■  도등 비

        1. 난  도등

           1) 난  도등  다  각  에 여야 다.

              가) 내   직  지상  통 는   그 실  .

              나) 직통 계단, 직통 계단  계단실  그  .

              다)  1    2  에   에 르는 복도 또는 통  통 는 

                  (각   게 당  에 도달   는 경우를 다.)

           2) 난  도등  난  닥   1.5 M 상  곳에 여야 다.

           3) 난  도등  도는 난   30 M  거리에    색체를 게 식별

                는 것  여야 다.

        2. 통  도등

           1) 통  도등  다  각  에 여야 다.

              가) 복도, 계단, 통  타 난 비가 는 에  난상  

                  다.

              나) 계단에 어 는 각 계단 마다 타  것에 어 는 각  보도, 통 , 경사  

                    나  통  도등 지  보 거리가 20M 가 는 곳과 러진

                  에 다.

              다) 통 에 지  없도  다.

              라) 닥    1 M  (계단  통   에는 닥 또는 벽체등)

                  에 다.

              마) 주 에  사  등 , 고 , 게시 등  지 아니 다.

        3. 도등  원

          1) 도등  원  지 또는, 류 압  내간  고 원 지   용

             여야 다.

          2) 비상 원  각  에 게 여야 다.

             가) 지   것

             나) 도등  20 상 게 동 시킬  는 용량   것

                 다만, 다  강목  상  경우에는 그 에  난 에 르는  도등

                 60 상 게 동 시킬  는 용량  여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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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① 지   가 11  상  

               ② 지  또는 창  용도가 도매시 , 매시 , 여객 동 미 , 지 역사

                  또는 지 상가 

           3) 도등  사업  67 에   것 에 다  각  에 라야 다.

             가) 도등  과 내  직  연결  것. 

             나) 도등  에 를 지 아니 고 상 등상태를 지  것.

                다만, 상  또는 그 에 사람  없거나 다  각목  1에 당 는 

                3 식 에 라 상시 충 는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               ① 에 라 난  또는 난  게 식별   는 

               ② 공연 , 암실 등  어 어야  가 는 .

               ③ 상  계  또는 사원  주  사용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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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■ 청각 애 용 시각경보

         1. 재 안

          가. 검 공사 또는 42  규 에 라 능시험업 를 탁  

              에  검  것  것.

             ㄱ) 복도. 통 . 청각 애 용 객실  공용  사용 는 거실( 비, 실,        

                 강 실, 식당, 게실 등  말 다)에 , 각  게

                 경보를   는 에  것.

              ㄴ) 공연 .집 . 람 . 또는  사  에 는 경우에는 시

                  집 는   등에  것.

              ㄷ) 는 닥  2m 상 2.5m  에  것.

         2. 시각경보  원  용  지 비에 여 등 도   것

           다만, 시각경보 에 동 원  공   도  식승  얻  신 를 

         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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